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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 기 본 현 황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이동수
2133-7440

이민경
2133-7469

조경일
2133-7456

2 예 산 설 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사업개요

회 계 일반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내용

○시설거주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장기간 주거서비스 제공, 거주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재활서비스(상담,치료,사회적응훈련 등)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 등)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비
(당해년도)

95,070,552천원 [국비]39,491,715천원 [시비]55,578,837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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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7예산액 (A) 2018예산액 (B) 증감 (B-A)
(B-A)*100/A

계 (x38,915,010)
94,688,629

(x39,491,715)
95,070,552

(x576,705)
381,923

(x1)
0

사무관리비 (x-)
104,000

(x-)
60,000

(x-)
△44,000

(x-)
△42

시책추진업무추진
비

(x-)
1,600

(x-)
1,600

(x-)
0

(x-)
0

사회보장적수혜금 (x-)
240,000

(x-)
372,000

(x-)
132,000

(x-)
55

민간위탁금 (x1,873,952)
4,598,807

(x1,902,062)
4,660,700

(x28,110)
61,893

(x1)
1

사회복지사업보조 (x37,041,058)
89,744,222

(x37,589,653)
89,976,252

(x548,595)
232,030

(x1)
0

□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예산내역

사무관리비 ○탈시설정책 협치사업 운영
60,000,000원

= 60,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0,000원

= 1,6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퇴소자 정착금
372,000,000원

= 372,000천원

민간위탁금

○복지포인트
17,850,000원

= 17,850천원

○시립시설 운영 = 4,504,650천원

- 인건비
4,243,580,000원

= 4,243,580천원

- 운영비
261,070,000원

= 261,070천원

○처우개선비
138,200,000원

= 138,200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복지포인트
318,650,000원

= 318,650천원

○민간시설 운영 = 87,001,098천원

- 인건비 = 79,790,33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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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업 설 명

4 사 업 효 과

□ 2018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계 95,070,552

기본계획 수립 2018.01

보조금 신청 및 집행 2018.01~2018.12 95,070,552 분기별 신청 및 월별 교부

보조금 집행정산 2018.12

□ 사업목적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 사업내용
○ 규 모 : 장애인거주시설49개소(종사자1,927명, 이용인2,714명)
○ 사업기간 : 2018. 1~12월
○ 사업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총사업비 : 95,070백만원

과목구분 2018년 예산내역

79,790,336,000원

- 운영비
7,210,762,000원

= 7,210,762천원

○처우개선비
2,656,504,000원

= 2,656,50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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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추진실적

□ 향후 기대효과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을 통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반 조성

2015년도
○ 44개 장애인 거주시설 2,995명 이용자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2016년도
○ 44개 장애인 거주시설 2,845명 이용자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2017년도
○ 45개 장애인 거주시설 2,766명 이용자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4
(x-)

80,503,798
(x-)
0

(x-)
0

(x-)
80,503,798

(x-)
78,631,135

(x-)
0

(x-)
1,872,663

2015
(x38,520,470

)
91,093,575

(x-)
0

(x-)
-351,537

(x38,520,470
)

90,742,038

(x35,461,163
)

81,680,294

(x-)
0
(x3,059,307)
9,061,744

2016
(x38,562,689

)
94,102,504

(x-)
0

(x-)
0

(x38,562,689
)

94,102,504

(x36,751,673
)

86,580,280

(x-)
0
(x1,811,016)
7,5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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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18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예산 계상 신청 안내  

2017. 3.

보  건  복  지  부

(장애인권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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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 계상 신청 개요

1-1. 목   적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

정기간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자 ’18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소

요 예산 신청을 받음

1-2. 기본방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산계상신청 절차에 따름

○ 국고보조금 예산계상신청은 전국 공통 기준 적용이므로 지역 내 특

성을 감안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방비 예산 

편성을 추진하여야 함

○ ’17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시설 외에 ’18년도에 신규로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반영되어야 할 시설에 대해서는

- 예산 미반영시 국고보조 지원 시설에 준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로 지방비 예산 편성을 추진하여야 함

1-3.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1-5. 지원유형 : 자치단체경상보조

2. 2018년 예산신청 기준

2-1. 대상 시설 : 장애인복지법 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41조에 따른 장

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중 장애인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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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산신청 기준

※ 동 “예산신청 기준”은 ’18년도 예산요구액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

<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 >

구  분
법  인

개  인
일반시설 실비시설

지원 비율 100% 85% 70%

< 세부 기준 >

○ 기본급 : ’18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 신청 기준(붙임1) 참조

* ’17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대비 3% 증액 수준

○ 수당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회)

- 시간외 수당

․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 40시간

․ 일반 종사자 등 : 20시간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20천원, 배우자 40천원, 둘째자녀 60천원, 셋

째이후 자녀 100천원 

○ 관리운영비 :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편성기준(붙임 2) 참조

* 2017년도 지원 단가에 5%수준 인상 적용(단, 30인 초과인원에대한가중지원은동결)

○ 사용자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소요되는 금액

◯2 피해장애인 쉼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시도별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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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단가 : 개소당 200,000천원 

○ 국비지원 : 50%

3. 행정사항

3-1. 예산신청 절차 : 시설(법인)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3-2. 예산신청 유의사항

○ 첨부된 양식을 참조하여 총괄내역서 , 시설별 신청서 , 산출내역 등

을 반드시 제출할 것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은 예산 신청이 있어

야만 지원 대상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예산신청이 누락된 시설이 없

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3-3. 제출기한 : 2017. 4. 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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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8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신청 기준

□ 종사자 기본급( ’17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대비 3% 증액 수준)

(단위: 천원 / 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선임 직원
1호봉 2,292 2,019 1,824 1,750 1,693 1,486 1,592

2호봉 2,392 2,114 1,909 1,817 1,744 1,541 1,645

3호봉 2,494 2,212 1,997 1,869 1,799 1,594 1,701

4호봉 2,602 2,315 2,092 1,900 1,857 1,651 1,754

5호봉 2,713 2,422 2,192 1,993 1,911 1,707 1,807

6호봉 2,828 2,533 2,294 2,088 2,027 1,814 1,914

7호봉 2,945 2,644 2,398 2,187 2,076 1,869 1,972

8호봉 3,064 2,757 2,504 2,280 2,145 1,925 2,027

9호봉 3,186 2,874 2,607 2,372 2,164 1,965 2,064

10호봉 3,306 2,984 2,708 2,463 2,245 2,045 2,141

11호봉 3,423 3,092 2,804 2,550 2,326 2,116 2,209

12호봉 3,514 3,179 2,882 2,619 2,392 2,164 2,259

13호봉 3,602 3,260 2,955 2,688 2,454 2,212 2,305

14호봉 3,683 3,336 3,025 2,752 2,516 2,262 2,354

15호봉 3,762 3,410 3,093 2,814 2,573 2,311 2,397

17호봉 3,834 3,479 3,157 2,875 2,630 2,370 2,457

17호봉 3,903 3,545 3,218 2,930 2,685 2,422 2,505

18호봉 3,969 3,608 3,277 2,984 2,736 2,470 2,550

19호봉 4,030 3,668 3,331 3,036 2,787 2,517 2,600

20호봉 4,089 3,723 3,384 3,086 2,834 2,566 2,645

21호봉 4,144 3,777 3,435 3,133 2,880 2,640 2,715

22호봉 4,195 3,826 3,481 3,179 2,922 2,685 2,763

23호봉 4,245 3,874 3,528 3,222 2,964 2,734 2,808

24호봉 4,291 3,919 3,571 3,264 3,003 2,783 2,853

25호봉 4,335 3,963 3,612 3,303 3,042 2,831 2,902

26호봉 4,375 4,003 3,651 3,342 3,076 2,881 2,949

27호봉 4,413 4,041 3,685 3,374 3,105 2,930 2,994

28호봉 4,444 4,073 3,715 3,405 3,134 2,945 3,009

29호봉 4,474 4,105 3,745 3,435 3,161 2,993 3,055

30호봉 4,505 4,134 3,775 3,463 3,188 3,010 3,066

31호봉 0 4,161 3,802 3,490 3,215 3,040 3,098

촉탁의 월 2,612천원

직종별 직위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사회재활교사,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생활지도원 직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 선임은 생활지도원만 인정(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 2명 이내 지정(3교대인 경우 3명 이내 지정),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 시설관리인※ ’15년 1월 1일 이전에 타 직위로 채용된 종사자는 동일 호봉의 해당 직위로 변경하되 인건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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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수당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횟수 및 지급일

명절
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
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반영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가족수당 전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
배우자 40
둘째자녀 60
셋째 이후 자녀 10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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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신청 기준

시설종류 지원구분
지원단가

30인 이하 시설 30인 초과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입소자 수×

2,319천원/년

30인×

2,319천원/년

입소자 수

가중지원
-

(입소자 수–30인)×

629천원/년

* 지원단가는 시설 입소 장애인 수에 따른 지원 기준임

* 2017년도 지원 단가에 5%수준 인상 적용(단, 30인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지원 동결)


